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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소매상이 온타리오 담배세 규정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불법 담배 판매 
 

• 값싼 비규제 담배를 찾기 쉽게 하여 구매를 
조장하는 것은 온타리오 주 주민의 건강을 보다 
큰 위험에 놓여지게 합니다. 

• 보건 및 교육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본 
주의 자금에 손실을 줍니다. 

• 범죄자들이 부유해지고 더 조직적이 되어 
기소를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정직한 사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벌금, 처벌, 심지어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담배 소매상은 

 

• 유효한 소매 판매세 판매자 허가증(Retail 
Sales Tax Vendor Permit)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온타리오 주에 등록된 담배 도매상에서만 
담배를 구매해야 합니다.   

• 온타리오 주의 노란색 개봉용 테이프가 있는 
담배 패키지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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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위 어딘가에 반드시 글자 “ON”이 보여야 
함) 

• 복숭아색* 또는 기타 색상의 개봉용 테이프가 
있거나 개봉용 테이프가 없는 패키지 또는 
투명한 플라스틱 봉지에 들어 있는 담배는 
판매하면 안 됩니다. 

•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세금은 담배 한 상자당 
최고 $43.16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십시오. 더 싼 가격에 판매되는 담배 상자는 
거의 확실하게 불법입니다. 
 
* 면세점은 복숭아색 개봉용 줄이 있는 담배를 판매하도록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주민 보호구역에 위치한 
일부 소매상은 연방 인디언법에 의거하여 정의되는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보호구역 내에서 판매하는 목적에 
한해 복숭아색 개봉용 줄이 있는 담배 패키지를 한정 
수량 구매하도록 승인됩니다. 

 

담배 검열 동안 예상되는 사항 
 

• 담배 검열은 완료까지 2-3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검열관과 감사관은 전체 담배 재고를 
파악하고 장부와 기록을 조사합니다. 

• 해당 소매상은 영수증, 송장, 선적문서 등을 
제공하여 담배세 납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소매상은 7년간 장부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불법 담배가 적발되면 검열관은 벌금을 
책정하고 불법 담배를 압수하게 됩니다. 

• 소매상은 이의제기 통지(Notice of 
Objection)를 제출하여 책정벌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시 중지 명령 프로그램 
 

• 담배세법(Tobacco Tax Act) 또는 온타리오 
금연법(Smoke-Free Ontario Act)을 5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소매상은 임시로 모든 담배 
판매를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 금지 기간은 최고 180일이며 위반 횟수와 
위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시 중지 명령을 받은 소매상은: CANADA DUTY PAID − DROIT ACQUITTÉ − ONTARIO −

o 담배를 판매, 판매 제공, 보관할 수 
없습니다 

o 납품업자가 담배 배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o 세입부(Ministry of Revenue) 
웹사이트에 소매상의 이름과 업소 
위치가 게시될 수도 있습니다. 

o 자신의 업소에 표지판을 게시하여 
대중에게 중지 명령을 알려야 
합니다. 

• 임시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처벌 또는 
$5,000-$50,000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업소 내의 모든 담배는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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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다음 정보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오: 
 
• TT 1-2008 - Summary of Tobacco Tax Rules 

for Retail Dealers 

• TT 2-2008 - What to Expect from a Tobacco 
Inspection 

• TT 3-2008 - Program to Temporarily Prohibit 
the Selling, Offering for Sale and Storing of 
Tobacco 

 

또는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Ministry of Revenue 
Audit, Inspection and Resource Taxes Branch
33 King Street West, PO Box 625 
Oshawa ON  L1H 8H9 
 
Toll-free: 1 866 ONT-TAXS (1 866 668-8297) 
Fax:  905 436-4511  
TTY:  1 800 263-7776 
Visit:  ontario.ca/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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